
사용사업주의 서열정보를 알려주는 모니터에 의한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17가합
546205 판결)

이 사건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피고의 자동차 생산작업 과정에서 피고의 서열 모니터가 제공하는, 피고의

차량 생산 순서에 맞춘 실시간 서열정보1에 따라 부품을 배열하는 형태로 서열작업을 수행하는 원고 근로자가 피고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

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i)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하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

하였고, 서열정보를 알려주는 모니터 등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작업방식을 지시하는 등 피고의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상당한 지휘

명령 사실이 인정되는 점, (ii) 피고는 정규직에 결원이 발생하면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체 투입하는 등 협력업체 근로자는 피고의 정규직 근

로자들과 공동 작업을 하는 등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룬 점(실질적 편입), (iii)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교대제 운영, 특근일정뿐만 아니라 작업공수(M/H)를 산출하고 세부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까지도 정하여 작업량, 작업속도 및

강도 등 직접적인 근로조건까지도 결정한 점, (iv) 협력업체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전문성·기술성이 부족한 점, (v) 사내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등이 미비한 점, (vi) 서열 모니터에 의한 작업 지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작업명령에 해당하는 점 등

을 근거로 간접공정을 담당하는 원고 근로자가 피고회사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1 서열정보란 각 부품들이 조립될 자동차의 순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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